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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드합 본소 이 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2014 304566( ) ,

드합 소 이 재산분할2014 5364( )

원고 소피고( ) A (41****-2******)

피고 소원고( ) B (39****-1******)

변 종 결 2016. 3. 24.

결 고 2016. 4. 7.

본소에 하여 원고 소피고 피고 소원고 는 이 한다1. , ( ) ( ) .

피고 소원고 는 원고 소피고 에게 자료 원 이에 하여2. ( ) ( ) 50,000,000 2015.

부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12. 31. 2016. 4. 7. 5% , 15%

각 계산한 돈 지 하라.

원고 소피고 나 지 본소 자료 청구 피고 소원고 소 이 청구를 각3. ( ) , ( )

각한다.

피고 소원고 는 원고 소피고 에게 재산분할 원 이에 하여 이4. ( ) ( ) 200,000,000

이 결 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한 돈 지 하라5%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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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 소원고 는 원고 소피고 에게 과5. ( ) ( ) C(62****-1******), D(64****-1******)

거양 원 이에 하여 이 결 일 다 날부 다 갚는 날80,000,000

지 연 계산한 돈 지 하라5% .

소송 용 본소 소를 합하여 그 는 원고 소피고 가 나 지는 피고6. , 50% ( ) , (

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) .

항 가집행할 있다7. 2, 5 .

본소 주 항 피고는 원고에게 자료 원 이에 하여 이 사: 1 200,000,000

건 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 다 날부 다 갚는2015. 12. 24.

날 지 연 계산한 돈 지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20% .

원 이에 하여 이 결 고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806,400,000 5%

계산한 돈 지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양 원 이에. 264,333,064

한 이 사건 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 다 날부2015. 12. 24.

다 갚는 날 지 연 계산한 돈 지 하라20% .

소 소에 하여 원고 피고는 이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: , . ,

원 이에 하여 이 결 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88,286,300 5%

계산한 돈 지 하고 별지 목 재 각 부동산 인도하라, 1 .

본소 소를 함께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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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사실1.

가 원고 피고는 인신고를 마 법 상 부부 슬하에 인 자. 1962. 3. 30. ,

남 생 남 생 고 있다C( , 1962. ), D( , 1964. ) .

나 피고는 결 직후 입 하 고 후에도 원고 는 거 동거하지 않고 울. ,

등지에 돈 벌며 거주하 다.

다 피고는 경 를 만나 동거하 시작하 고 사이에 여 생. 1969 E , E F( , 1970. ),

남 생 를 었다G( , 1971. ) .

라 원고는 피고가 울에 마 하여 주거지에 잠시 생 하 도 하 나 주. ,

별지 목 재 각 부동산에 자 들 양 하 고 피고 동생들1 , 1) 일부

를 상당 간 돌보 도 하 다.

마 원고는 피고 아버지 명 아산시 리 같. 1985. 5. 16. H ** ** **-11,

리 같 리 합계 에 하여 부동산등 에 한특별조 법** ***-20, ** 47 2,257㎡

에 하여 소 권이 등 를 마쳤고 그 같 리 토지는 경 아산, ** 47 1990. 12.

군에 공공용지 취득 원인 소 권이 었다 피고는 등 차에 하.

뿐 원고에게 생 나 양 는 지 하지 않았다 원고는 각 토지 피고 명, .

인 아산시 리 토지를 경작하면 얻 소득 생 하면 자 들** ** ***-1

양 하 다.

인 근거 갑 내지 증 가지번 있는 것 각 가지번 포함 이하 같다 각[ ] 1 4 ( , )

재 가사조사 조사보고 변 체 취지, ,

본소 소 이 본소 자료 청구에 한 단2. ,

1) 피고는 남매 장남 나이 어린 동생들 생이다10 1959 , 196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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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본소 이 청구 민법 조 사 인용. : 840 2, 6

나 자료 청구 원 지연손해 일부 인용. : 50,000,000

다 소 이 청구 각. :

라 단근거.

인 계가 탄 었 이 인1)

인 사실 특히 원고 피고가 인 이후 장 간 별거하고 있는 원고, , ,

피고가 본소 소를 통하여 이 원하고 있는 같 경 원고,

피고 계가 악 어 신뢰를 회복할 가능 이 없어 보이는 등 변 에 나타

난 사 종합하여 보면 원고 피고 인 계는 이상 회복 없,

도 탄 었 이 인 다.

인 계 탄 책임 피고에게 있2)

인 사실에 하면 원고 피고 인 계는 다른 가 꾸리고 법, E

상 우자인 원고를 한 피고 잘못 인하여 탄에 이르 이 인 므 ,

인 계 탄 근본 이고 주 책임 피고에게 있다고 이 타당하다.

자료 액3)

인 계 탄 경 책임 도 원고 피고 인 간 나이 직업, , ,

경 등 여러 사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 하여야 할 자료 액 를

원 한다50,000,000 .

라 피고는 원고에게 자료 원 이에 하여 원고가 구하는50,000,000

이 사건 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 다 날인2015. 12. 24. 2015.

부 피고가 이행 범 에 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결 고일12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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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지는 민법에 한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소송2016. 4. 7. 5% ,

진 등에 한 특 법에 한 연 각 계산한 지연손해 지 할15%

가 있다.

본소 소 재산분할 청구에 한 단3.

가 분할 상 재산 가액.

분할 상 재산 가액 별지 재산분할명 재 같다1) 2 .

원고 주장에 한 단2)

원고는 피고가 에 타인 명 취득하 다가, 1971 ~1974 (I, J) 1996 ~2003

에 처분한 아산시 리 각 토지 피고가 에** ** **9, **5, **3, **2, **7 1982

그 명 취득하 다가 에 처분한 울 구 동 지상 건 역시 원2002 ** ** ***-63

고가 자 를 양 하는 에 피고가 취득한 재산이므 이를 분할 상재산에

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원고 주장에 르 라도 각 부동산 이 사건 소송 에 이미 처분

재산이고 피고가 각 부동산 처분 가를 재 지 보 하고 있다고 인 할 증,

거도 없 므 원고 주장 이 없다, .

피고 주장에 한 단2)

피고는 원고가 아산시 리 토지를 실질 소 하고 있 므, ** ** ***-20

이를 분할 상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 증 재 가사조사 조사보고 에 하면 원고가, 3 , , 1985.

아산시 리 에 하여 소 권이 등 를 마 사실 인5. 16. ** ** ***-20 855㎡

할 있 나 한편 증거에 하면 원고는 경 인 아들 에게, , 2012. 2. 2. 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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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를 증여하고 소 권이 등 를 마쳐 사실 인 할 있고 원고가 토지를,

재 지 실질 보 하고 있다고 인 할 증거가 없 므 피고 주장 이,

없다.

나 재산분할 과 법.

재산분할 원고 피고1) : 20%, 80%

단근거 원고 피고 나이 직업 재산 경 인생 과 과 간 인[ ] , , , ,

탄 경 분할 상재산 과 지에 한 원고 피고 여 도 타, ,

사 특히 분할 상재산 부분 차지하는 별지 재산분할명 피고( , 2

극재산 번 토지는 피고가 인 취득한 재산이고 인 이후 원고가 이에1 ,

한 재산 등 납부하고 경작 리를 하 다고는 하나 재산 지 감소 지․ ․

내지 증식에 한 도가 실질 는 크지 않 원고가 경 피고 아, 1985. 5.

버지 명 이 합계 상당 토지에 하여 소 권이 등 를 았고 그2,257 ,㎡

아산시 리 토지는 경 공공용지 취득 었 며 같 리** ** 47 1990. 12. , **

토지는 경 아들 에게 증여 원고가 피고 부재 속에 자***-20 2012. 2. D ,

를 양 하면 시 식구들 지 돌보았 등 참작)

재산분할 법 분할 상재산 명 태 등 고 하여 분할 에2) : ,

라 원고에게 궁극 귀속 어야 할 액 부족한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

지 하는 것 한다.

피고가 원고에게 지 하여야 하는 재산분할3) :

원 피고 재산 재산분할 에 른 원고 몫① ․

원고 피고 재산 합계 원 원 원 미1,276,662,500 × 20% = 255,332,500 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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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버림 이하 같다. )

항 액과 원고 재산 차액② ①

원 원 원255,332,500 56,712,000 = 198,620,500－

피고가 원고에게 지 하여야 할 재산분할③

항 액 약간 상회하는 원200,000,000②

라 소결.

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원 이에 하여 이 결200,000,000

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한 지연손해 지 할 가5%

있다.

본소 과거양 청구에 한 단4.

가 과거양 액 원. : 80,000,000

단근거 원고 피고 사 나이 직업 소득 재산 생 능 양 상황 이[ ] , , , , ,

법원이 공 한 양 산 양 액 등 참작 특히 원고2014. 5. 30. ( ,

가 작 아들 를 이 지 부양하 고 큰 아들 도 학생이D , C

지는 부양하 원고가 피고 아버지 등 토지를 경작할 있도,

허용하 뿐 피고가 원고에게 양 를 지 하지는 않았 등, )

나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 원 이에 하여 과거양 청. 80,000,000

구권이 구체 인 지 청구권 립 는 이 결 일 다 날부 다 갚는․

날 지 민법에 한 연 계산한 지연손해 지 할 가 있다5% .

결5.

그 다면 본소 이 청구 인 범 내 본소 자료 청구는 이 있어 각 인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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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하고 소 이 청구 나 지 본소 자료 청구는 이 없어 각 각하며 재산분, ,

할 청구 양 청구에 하여는 같이 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, , .

재 장 사 송인우

사 신

사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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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1

목

아산시 리1. ** ** *** 377㎡

아산시 리 지상 목조 스 트지붕 주택2. ** ** *** 2

1 46.28㎡

2 16.53 . .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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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2

재산분할명

2) 토지는 피고 아버지 명 토지이므 분할 상재산 그 피고 상속지분인 에 한 다H , 1/10 .

3) 건 피고 아버지 명 건 이므 분할 상재산 그 피고 상속지분인 에 한 다H , 1/10 .

소유자

등

순

번
재산의 표시 가액원( ) 인정근거

원

고

극

재

산

1 아산시 리 토지** ** **-11 56,712,000 2

소

극

재

산

없

원고 재산 극재산 소극재산( - ) 56,712,000 　

피

고

극

재

산

1 아산시 리 토지** ** ***-1 1,200,192,000
자 아산2015. 6. 4.

시 사실조회 회신

2
아산시 리 토지** ** ***

피고 상속지분2)
14,514,500 가사조사보고

3
아산시 리 지상 건** ** ***

피고 상속지분3)
5,244,000 갑 일 진9,

소계 1,219,950,500

소
극
재
산

없

피고 재산 극재산 소극재산( - ) 1,219,950,500

원고 피고 재산 합계 1,276,662,500


